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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

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

무죄를 선고했다.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

5월 2일께 대전 서구에 있는 C학원에서 자녀 

문제로 격앙된 학부모 B씨와 몸싸움을 했다. 

이 상황을 문제 삼은 B씨는 상해 혐의로 A씨

를 고소했다.    

판결문에 나타난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씨는 

학원을 찾아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원생에게 

맞은 것을 확인했다. 이 과정에서 강사 A씨가 

B씨에게 시비를 거는 말투를 사용했다고 한

다. 그러자 B씨는 오른손으로 강사 A씨의 왼

쪽 팔과 얼굴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

들어 상해를 입혔다. 이를 방어하던 A씨도 손

으로 B씨의 양쪽 팔과 왼쪽 어때 등을 수회 때

려 상해를 입혔다.    

이와 관련 구 판사는 사건 전모에 대해 “B

씨가 때리려는 듯 들어 올린 손을 A씨가 밀쳐

냈고, B씨는 이를 폭행으로 인식해 피고인 머

리채를 잡았다. 피고인 A씨는 그 손을 풀어내

법무뉴스

‘싸움나면 맞아라? 후진적 법률’ 

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

-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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려고 발버둥 쳤다.”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머

리채를 잡힌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

던 만큼 그에게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

단을 내렸다.    

구창모 판사는 “원칙적으로 신체가 손상되

는 일은 없어야 한다.”고 전제한 뒤 “하지만 

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그걸 

방어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.”

고 말했다. B씨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거나 

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은 명확한 침해행위로 

봐야 하므로 피고인 A씨 행동을 방위 행위로 

평가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.    

구창모 판사는 “우리 사회에서는 ‘싸움이 나

면 무조건 맞아라’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

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.”며 “지극

히 후진적이고 참담한 법률문화 단면이 노출

된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

구창모 판사는 이어 “A씨에게 상대방이 머

리채를 잡건 어찌하건 국가 또는 법이 알아서 

해결해 줄 테니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고 말할 

수 있을까?”라며 “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

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저항수단

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.”고 덧붙였다. 

형법 제21조 제1항은 “자기 또는 타인의 법

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

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

않는다.”고 규정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

다.      

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

않다. 구 판사는 “2012년 발표된 한 형사법교

수의 논문에서는 ‘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

60여년의 역사 속에서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

인용해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는 14건에 불과

하다’라는 내용이 있다.” 고 했다. 최근 부산에

서는 성폭행을 피하려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

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징역을 살았던 70대 

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56년 만에 

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.     

조수연 변호사는 “상대의 부당한 공격에 방

어하기 위해 한 행동이 쌍방으로 엮여 같이 처

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"며 정당방위는 폭넓

게 허용해야 하며 높아진 국민 권리의식에 맞

춰 합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.”고 주장

했다.  

(출처/중앙일보)


